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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재개발정비계획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사 업 기 간 ( 준 공 예 정 년 도 )  2020년 ~ 2023년(예정)
사 업 시 행 자  ㈜에이유씨
용 도 지 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지구), 중심미관지구
사 업 의 종 류  부하량검토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면 적

부 지 면 적
대지면적 2,529.94 ㎡
건축면적 1,410.50 ㎡

공개공지면적 187.50 ㎡
건 축 연 면 적 39,769.19 ㎡

도 로
노 선 길 이 - m

폭 - m

환 경 현 황
수 변 구 역 □ 해당 ■ 해당 없음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해당    ■ 해당 없음
특 별 대 책 지 역 □ 해당 ■ 해당 없음

평가대행자(총량검토서 작성자)  ㈜이에이그룹 엔지니어링 02-6952-7008

사 업 의 추 진 경 위

 (2019.01)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신청
 (2019.06)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2019.09) 정비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9-315호)
 (2019.11)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
 (2020.01) 사업시행인가 접수

2. 할당부하량

구 분 단 위 유 역 준 공 년 도

당 초 금 회

BOD T-P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점 비점

최 초 개 발 한강I

2023년

- - - - 1.79 0.63 0.115 0.015

기 승 인 - - - - - - - - -

추 가 - - - - - - - - -
합 계
(금   회) 한강I - - - - 1.79 0.63 0.1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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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감계획

오수처리계획

■ 공공

처리시설명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 860,000 ㎥/d

방류기준 BOD 7.0 ㎎/L
T-P 0.5 ㎎/L

□ 개별

1
처리공법 -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2
처리공법 -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방류기준

BOD ㎎/L
T-P ㎎/L
BOD ㎎/L
T-P ㎎/L

강화기준

BOD ㎎/L
T-P ㎎/L
BOD ㎎/L
T-P ㎎/L

관련근거

폐수처리계획

□ 공공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d

방류기준 BOD ㎎/L
T-P ㎎/L

□ 개별

1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2
처리공법
시설용량 ㎥/d

시설개소수 개소

방류기준 BOD ㎎/L
T-P ㎎/L

강화기준 BOD ㎎/L
T-P ㎎/L

비 점 오 염
저 감 계 획

종류

생태면적
(자연지반

녹지)
적용면적 ㎡ 삭감량

(㎏/일)
BOD

T-P

여과형 시설용량 ㎥/hr 삭감량
(㎏/일)

BOD
T-P

저류지 시설용량 ㎥ 삭감량
(㎏/일)

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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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I 단위유역에 미칠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개발할당부하량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개발사업 할당 실시근거

(1) 계획의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2) 개발사업 할당 실시근거

◦ 2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20세대 이상 주택을 포함

한 주상복합 건물 등)

다.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년 준공 예정 사업

라. 계획의 내용

(1) 사업명

◦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재개발정비계획

(2) 시간적 범위

◦ 계획 기준년도 : 2020년도

◦ 계획 목표연도 : 2023년도

(3)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 면적 : 2,529.94㎡

◦ 총량단위유역 : 한강I

(4) 사업시행자

◦ ㈜에이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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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개요

건 축 면 적 1,410.50 ㎡

연 면 적 39,769.19 ㎡

건 폐 율 55.75 %

용 적 율 983.89 % (기준 600%)

세 대 수 140 세대

지 역 / 지 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규 모 아파트 : 지하8층 / 지상 32층 이하

시 가 / 비 시 가  구 분 시가

처 리 구 역  내 외  구 분 처리 구역 내

[표 2] 건축개요

(6) 사업계획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가 비고

인구변화
세 대 수 10 140 130 세대당

2.50인인    구 25 350 325

[표 3] 사업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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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필수지

비   고
구성비(%) 구성비(%)

대  지 1,704.94 67.4% 25 92.6%

도  로 825.00 32.6% 2 7.4%

합  계 2,529.94 100.0% 27 100.0% 　

[표 4] 사업 전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사업지구 전체면적 2,529.94 100.0%

택 지
합  계 2,529.94 100.0%

택  지 2,529.94 100.0%

[표 5] 사업 후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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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그림 1]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 정비계획결정도

[그림 3] 정비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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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하량 산정결과

가. 생활계 

(1)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전 사업예정지역은 가정인구 및 영업인구가 조사됨.

(가) 오수발생량

◦ 사업시행 전 영업인구에 따른 오수가 발생되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05)을 적

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함.

◦ 가정인구 오수발생량은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내의 기존 건축물

대장 중 주용도가 주택인 지번의 가구수와 세대수를 파악하여 동작구 인구수를 적용하여 25

인 산정함. 

◦영업시설 오수발생량은 토지건축물조서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지번별 연면적, 주용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 전 생활계 오수발생량은 가정인구 오수(5.000㎥/일)와 영업시설 오수(76.04692㎥/

일)로 나누어지며, 검토결과 총 81.04692㎥/일로 산정됨.

구  분 인구수 원단위(L/인) 1일 오수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유량
(㎥/일)

주거시설 25인 200 5.00000 0.02875 4.97125 

[표 6]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산정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주) 가정오수발생 인구는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내의 기존 건축물대장 중 주용도가 주택인 
지번의 가구수와 세대수를 파악하여 동작구 인구수를 적용하여 25인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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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인/일)

영업인구
발생유량비

잡배수 
오수전환율 비   고

시 가 화 0.00115 0.006 0.88 적   용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표 7] 생활계 분뇨발생유량 원단위, 유량비, 잡배수오수전환율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구   분 산  정  식 

가   정 {오수발생량 - 0.12 × (0.00115) × 인구수} / 0.88 = 5.67790 (㎥/일)

영   업 오수발생량 / {0.006 + (1 - 0.006) × 0.88} = 86.34631 (㎥/일)

[표 8] 물 사용량 산정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가정인구수(인) ×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원단위(㎥/인/일)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가정인구 물 사용유량-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물 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물 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25인 × 0.00115㎥/인/일 = 0.02875㎥/일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5.67790㎥/일 – 0.02875㎥/일) × 0.88 = 4.97125㎥/일

∙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0.02875㎥/일 + 4.97125㎥/일 = 5.0000㎥/일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86.34631㎥/일 × 0.006㎥/인/일 = 0.51808㎥/일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86.34631㎥/일 – 0.51808㎥/일) × 0.88 = 75.52884㎥/일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0.51808㎥/일 + 75.52884㎥/일 = 76.04692㎥/일

[표 9] 사업시행 전 생활계 오수발생유량(시가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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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계 영업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한 결과 76.04692㎥/일로 산정됨.

구     분
오수

발생 면적
(㎡)

오수원단위
(L/㎡)

오수발생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
유량

(㎥/일)
판매 및 영업시설 2,683.120 15 40.24680 0.27419 39.97261 

위락시설 65.370 46 3.00702 0.02049 2.98653 

운동시설 160.860 15 2.41290 0.01644 2.39646 

의료시설 52.890 15 0.79335 0.00540 0.78795 

일반음식점(한식) 403.730 70 28.26110 0.19253 28.06857 

전자유기장 53.030 25 1.32575 0.00903 1.31672 

합     계 3,419.000 - 76.04692 0.51808 75.52884

[표 10] 영업시설 오수발생량 산정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주) 1.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점포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원단위 적용(15L/㎡)
   2. 단란주점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원단위 적용(46L/㎡)
   3. 탁구장 : 운동시설 중 당구장 원단위 적용(15L/㎡)
   4. 의원 : 의료시설 중 의원 원단위 적용(15L/㎡), 입원시설 없음.
   5. 일반음식점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일반음식점(한식) 원단위 적용(70L/㎡)
   6. 전기유기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컴퓨터게임제공업의 시설 원단위 적용(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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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생부하량

◦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 및 영업인구에 대한 발생부하량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

침(2014.05)를 참조하여 산정함.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g/인/일)

BOD T-N T-P 비고

시  가 50.7 10.6 1.24 적   용

비시가 48.6 13.0 1.45

[표 11]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시행 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은 1.26750㎏/일, T-P 발생부하량은 0.03100㎏/일로 

산정됨.

구 분 인구수
발생농도
(g/인/일)

발생부하량
(㎏/일)

분뇨발생 
부하량(㎏/일)

잡배수발생 
부하량(㎏/일)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주거
시설 25인 50.7 1.24 1.26750 0.03100 0.57038 0.02480 0.69713 0.00620 

[표 12] 사업시행 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주) 주거시설 : 주거시설 발생부하량 원단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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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전 영업시설 BOD 발생부하량은 20.69877㎏/일, T-P 발생부하량은 0.64648㎏/일

로 산정됨.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주) 1.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점포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원단위 적용(BOD 250㎎/L, T-P 8㎎/L)
   2. 단란주점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원단위 적용(BOD 250㎎/L, T-P 8㎎/L)
   3. 탁구장 : 운동시설 중 당구장 원단위 적용(BOD 100㎎/L, T-P 3㎎/L)
   4. 의원 : 의료시설 중 의원 원단위 적용(BOD 150㎎/L, T-P 5㎎/L), 입원시설 없음.
   5. 일반음식점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일반음식점(한식) 원단위 적용(BOD 330㎎/L, T-P 10㎎/L)
   6. 전기유기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컴퓨터게임제공업의 시설 원단위 적용(BOD 150㎎/L, T-P 5㎎/L)

◦ 따라서 사업시행 전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은 21.96627㎏/일, T-P 발생부하량은 0.67748

㎏/일로 산정됨.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시설 발생부하량 합  계

BOD T-P BOD T-P BOD T-P

사업시행 전 1.26750 0.03100 20.69877 0.64648 21.96627 0.67748 

[표 14]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                                                   (kg/일)

 

구    분
연면적

(㎡)

발생농도 
(㎎/L)

발생부하량
(㎏/일)

분뇨발생
부하량(㎏/일)

잡배수발생
부하량(㎏/일)

BOD T-P BOD T-P BOD T-P BOD T-P
판매 및 
영업시설

2,683.120 250 8 10.0617 0.32197 4.52777 0.25758 5.53394 0.06439 

위락시설 65.370 250 8 0.75176 0.02406 0.33829 0.01924 0.41347 0.00481 

운동시설 160.860 100 3 0.24129 0.00724 0.10858 0.00579 0.13271 0.00145 

의료시설 52.890 150 5 0.11900 0.00397 0.05355 0.00317 0.06545 0.00079 
일반음식점

(한식) 403.730 330 10 9.32616 0.28261 4.19677 0.22609 5.12939 0.05652 

전자유기장 53.030 150 5 0.19886 0.00663 0.08949 0.00530 0.10937 0.00133 

합    계 3,419.000 - - 20.6987 0.6464 9.3144 0.5171 11.3843 0.1293

[표 13] 사업시행 전 영업시설 발생부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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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전 사업예정지역은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되고 있으며, 합류

식으로 적용함. 

◦ 금회 난지물재생센터의 관거배출부하량과 기초시설방류량 산정인자는 아래표와 같음.

◦ 해당 사업부지의 직접이송비는 난지물재생센터(분뇨)의 부하량을 입력하여 적용함.

구  분 관거 
누수부하비 관거 월류비 미처리 배제비 직접이송비 방류농도

난지
물재생
센터

유량 0.000% 3.334% 1.344% 100.000% -

BOD 0.000% 4.435% 1.886% 65.111% 7.0% 

T-P 0.000% 4.397% 1.836% 57.816% 0.5%

[표 15]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배출농도 및 관거누수(월류)비

자료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환경·공원·상수도 홈페이지-물관리 자료실(2014.7)

∙ 생활계 배출부하량 = 개별배출량 +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농도
∙ 방류유량 = 관거유입유량 - (관거누수량 + 미처리배제량) - 관거월류량 
            = 관거유입유량 × (1 - 관거배출유량비)
∙ 관거배출부하량 (점, 비점으로 구분) = 관거유입량 × 관거배출비 
∙ 관거유입량 = 발생부하량 - 직접이송량 - 개별삭감량

(1) 관거월류량 산정(비점오염원)

◦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시 BOD 월류부하량은 0.57916㎏/일, T-P 월류부하량은 0.01601㎏/

일로 산정됨.

※ 직접이송량 산정

□ 직접이송유량(㎥/일) = 분뇨발생유량(㎥/일) × 직접이송유량비(%)

= 0.56200 (㎥/일) × 100.00000 (%) = 0.56200 (㎥/일)

□ BOD 직접이송부하량(㎏/일)= BOD 분뇨발생부하량(㎏/일) × BOD 직접이송부하비(%)

= 10.17993 (㎏/일) × 65.11100 (%) = 6.62826 (㎏/일)

□ T-P 직접이송부하량(㎏/일) = T-P 분뇨발생부하량(㎏/일) × T-P 직접이송부하비(%)

= 0.55856 (㎏/일) × 57.81600 (%) = 0.32294 (㎏/일)

주) 직접이송비는 난지물재생센터(분뇨)의 부하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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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삭감량 산정

□ 개별삭감유량(㎥/일) = 분뇨발생유량(㎥/일) × 개별삭감유량비(%)

= 0.56200 (㎥/일) × 0.000 (%) = 0.000 (㎏/일)

□ BOD 개별삭감부하량(㎏/일) = BOD 분뇨발생부하량(㎏/일) × BOD 개별삭감부하비(%)

= 10.17993 (㎏/일) × 0.25000 (%) = 2.54498 (㎏/일)

□ T-P 개별삭감부하량(㎏/일) = T-P 분뇨발생부하량(㎏/일) × T-P 직접이송부하비(%)

= 0.55856 (㎏/일) × 0.0000 (%) = 0.0000 (㎏/일)

주) 합류식 개별삭감부하비 : 유량 = 0, BOD = 0.25, T-P = 0
 

※ 관거유입량 산정

□ 관거유입유량(㎥/일) = 오수발생량(㎥/일) - 직접이송유량(㎥/일) - 개별삭감유량(㎥/일)

= 83.13982 (㎥/일) – 0.5620 (㎥/일) – 0 (㎥/일) = 82.57782 (㎥/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발생부하량 – BOD 직접이송부하량 – BOD 개별삭감부하량

= 22.62207 (㎏/일) – 6.6282 (㎏/일) – 2.54498 (㎏/일) = 13.44883 (㎏/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발생부하량 - T-P 직접이송부하량 - T-P 개별삭감부하량

= 0.69820 (㎏/일) – 0.3229 (㎏/일) – 0 (㎏/일) = 0.37526 (㎏/일)

※ 관거월류량 산정(비점오염원)

□ 관거월류유량(㎥/일) = 관거유입유량(㎥/일) × 관거월류유량비(%)

= 82.57782 (㎥/일) × 3.33400 (%) = 2.75314 (㎥/일)

□ BOD 관거월류부하량(㎏/일)=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관거월류부하비(%)

= 13.44883 (㎏/일) × 4.43500 (%) = 0.59646 (㎏/일)

□ T-P 관거월류부하량(㎏/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관거월류부하비(%)

= 0.37526 (㎏/일) × 4.39700 (%) = 0.0165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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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시설방류량(점오염원)

◦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시 BOD 기초시설방류량은 0.78726㎏/일, T-P 관거배출부하량은 

0.04533㎏/일로 산정됨.

※ 미처리배제량 산정

□ 관거 미처리배제유량(㎥/일) = 관거유입유량(㎥/일) × 미처리유량비(%)

= 82.57782 (㎥/일) × 1.34400 (%) = 1.10985 (㎥/일)

□ BOD 관거 미처리배제부하량(㎏/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미처리배제부하비(%)

= 13.44883 (㎏/일) × 1.88600 (%) = 0.25365 (㎏/일)

□ T-P 관거 미처리배제부하량(㎏/일)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미처리배제부하비(%)

= 0.37526 (㎏/일) × 1.83600 (%) = 0.00689 (㎏/일)

※ 관거배출량 산정

□ 관거배출유량(㎥/일) = 관거월류유량(㎥/일) + 미처리배제유량(㎥/일) + 관거누수유량(㎥/일)

= 2.75314 (㎥/일) + 1.10985 (㎥/일) + 0 (㎥/일) = 3.86299 (㎥/일)

□ BOD 관거배출부하량 (㎏/일) = BOD관거월류부하량 + BOD미처리배제부하량 + BOD관거누수부하량

= 0.59646 (㎏/일) + 0.25365 (㎏/일) + 0 (㎏/일) = 0.85010 (㎏/일)

□ T-P 관거배출부하량 (㎏/일) = T-P관거월류부하량 + T-P미처리배제부하량 + T-P관거누수부하량

= 0.01650 (㎏/일) + 0.00689 (㎏/일) + 0 (㎏/일) = 0.02339 (㎏/일)

 주) 관거누수유량 발생량은 없음

※ 관거이송량 산정

□ 관거이송유량 (㎥/일) = 관거유입유량(㎥/일) - 관거배출유량(㎥/일)

= 82.57782 (㎥/일) - 3.86299 (㎥/일) = 78.71483 (㎥/일)

□ BOD 관거이송부하량 (㎏/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관거배출부하량(㎏/일)

= 13.44883 (㎏/일) - 0.85010 (㎏/일) = 12.59873 (㎏/일)

□ T-P 관거이송부하량 (㎏/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관거배출부하량(㎏/일)

= 0.37526 (㎏/일) - 0.02339 (㎏/일) = 0.3518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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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시설방류량 산정(점오염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일) = 관거이송유량(㎥/일) + 직접이송유량(㎥/일)

= 78.71483 (㎥/일) + 0.56200 (㎥/일) = 79.27683 (㎥/일)

□ BOD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관거누수부하량 + 미처리배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수질

= ( 0.000 (㎏/일) + 0.25365 (㎏/일) ) + 79.2768 (㎥/일) X 7.0 (㎎/L) = 0.80858 (㎏/일)

□ T-P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관거누수부하량 + 미처리배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수질

= ( 0.0000 (㎏/일) + 0.00689 (㎏/일) ) + 79.2768 (㎥/일) X 0.500 (㎎/L) = 0.04653 (㎏/일)

 주) 관거누수유량 발생량은 없음

◦ 사업시행 전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은 1.36642㎏/일, T-P 배출부하량은 0.06134㎏/일로 

산정됨.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합  계

사업지구
BOD 0.78726 0.57916 1.36642 

T-P 0.04533 0.01601 0.06134 

[표 16] 사업시행 전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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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 후

◦ 사업시행 후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 가정인구 및 영업인구에 

의한 생활계 오염원이 조사됨.

(가) 오수발생량

◦ 사업시행 후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며, 가정인구 및 영업인구의 

사용에 의한 오수발생이 예상되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

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및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05)을 적용하여 가정인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였음.

◦ 사업시행 후 생활계 오수발생량은 가정인구 오수(70.000㎥/일)와 영업시설 오수(239.13239

㎥/일)로 나누어지며, 검토결과 총 309.13239㎥/일로 산정됨.

구  분 인구수 원단위(L/인) 1일 오수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유량
(㎥/일)

주거시설 350인 200 70.00000 0.40250 69.59750 

[표 17]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산정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구  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인/일)

영업인구
발생유량비

잡배수 
오수전환율 비   고

시 가 화 0.00115 0.006 0.88 적   용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표 18] 생활계 분뇨발생유량 원단위, 유량비, 잡배수오수전환율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구   분 산  정  식 

가   정 {오수발생량 - 0.12 × (0.00115) × 인구수} / 0.88 = 79.49057 (㎥/일)

영   업 오수발생량 / {0.006 + (1 - 0.006) × 0.88} = 271.51920 (㎥/일)

[표 19] 물 사용량 산정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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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가정인구수(인) ×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원단위(㎥/인/일)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가정인구 물사용유량-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물사용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영업인구 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350인 × 0.00115㎥/인/일 = 0.40250㎥/일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79.49057㎥/일 – 0.40250㎥/일) × 0.88 = 69.59750㎥/일

∙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0.40250㎥/일 + 69.59750㎥/일 = 70.00000㎥/일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일) = 271.51920㎥/일 × 0.006㎥/인/일 = 1.62912㎥/일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일) = (271.51920㎥/일 – 1.62912㎥/일) × 0.88 = 237.50327㎥/일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일) = 1.62912㎥/일 + 237.50327㎥/일 = 239.13239㎥/일

[표 20] 사업시행 후 생활계 오수발생유량(시가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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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계 영업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한 결과 239.13239㎥/일로 산정됨.

구     분
오수

발생 면적
(㎡)

오수원단위
(L/㎡)

오수발생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
유량

(㎥/일)
지상4~19층 

업무시설 11,287.200 15 169.30800 1.15343 168.15457 

지상3층 업무시설 933.939 15 14.00909 0.09544 13.91365 

지상3층 MDF 39.561 5 0.19780 0.00135 0.19646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1,279.093 15 19.18639 0.13071 19.05568 

지상2층 MDF 27.007 5 0.13504 0.00092 0.13412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638.587 15 9.57880 0.06526 9.51354 

지상1층 방재실 136.219 5 0.68109 0.00464 0.67645 

지하1층 업무시설 1,099.435 15 16.49152 0.11235 16.37917 

지하1층 기전실 17.429 5 0.08715 0.00059 0.08655 

지하8층 기전실 1,891.500 5 9.45750 0.06443 9.39307 

합     계 17,349.970 - 239.13239 1.62912 237.50327

[표 21] 영업시설 오수발생량 산정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주) 1. 사무소 : 업무시설 중 일반사무소 원단위 적용(15L/㎡)
   2. 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원단위 적용(15L/㎡)
   3. 기계,전기실 / MDF실, 방재실 : 공업시설 중 작업소 원단위 적용(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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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생부하량

◦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 및 영업인구에 대한 발생부하량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

침(2014.05)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음.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g/인/일)

BOD T-N T-P 비고

시  가 50.7 10.6 1.24 적   용

비시가 48.6 13.0 1.45

[표 22]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시행 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은 17.74500㎏/일, T-P 발생부하량은 0.43400㎏/일

로 산정됨. 

구 분 인구수
발생농도
(g/인/일)

발생부하량
(㎏/일)

분뇨발생 
부하량(㎏/일)

잡배수발생 
부하량(㎏/일)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주거
시설 350인 50.7 1.24 17.74500 0.43400 7.98525 0.34720 9.75975 0.08680 

[표 23] 사업시행 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주) 주거시설 : 주거시설 발생부하량 원단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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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후 영업시설 BOD 발생부하량은 28.2280㎏/일, T-P 발생부하량은 0.86122㎏/일로 

산정됨.

자료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주) 1. 사무소 : 업무시설 중 일반사무소 원단위 적용(BOD 100㎎/L, T-P 3㎎/L)
   2. 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원단위 적용(BOD 250㎎/L, T-P 8㎎/L)
   3. 기계,전기실 / MDF실 : 공업시설 중 작업소 원단위 적용(BOD 100㎎/L, T-P 3㎎/L)

◦ 따라서 사업시행 후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은 45.97302㎏/일, T-P 발생부하량은 1.29522

㎏/일로 산정됨.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영업시설 발생부하량 합  계

BOD T-P BOD T-P BOD T-P

사업시행 후 17.74500 0.43400 28.22802 0.86122 45.97302 1.29522 

[표 25] 생활계 발생부하량 산정                                                  (kg/일)

구  분
연면적

(㎡)

발생
농도 

(㎎/L)

발생부하량
(㎏/일)

분뇨발생
부하량(㎏/일)

잡배수발생
부하량(㎏/일)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지상4~19층 

업무시설 11,287.200 100 3 16.9308 0.50792 7.61886 0.40634 9.31194 0.10158 

지상3층 
업무시설 933.939 100 3 1.40091 0.04203 0.63041 0.03362 0.77050 0.00841 

지상3층 MDF 39.561 100 3 0.01978 0.00059 0.00890 0.00047 0.01088 0.0001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1,279.093 250 8 4.79660 0.15349 2.15847 0.12279 2.63813 0.03070 

지상2층 MDF 27.007 100 3 0.01350 0.00041 0.00608 0.00032 0.00743 0.00008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638.587 250 8 2.39470 0.07663 1.07762 0.06130 1.31709 0.01533 

지상1층 방재실 136.219 100 3 0.06811 0.00204 0.03065 0.00163 0.03746 0.00041 
지하1층 
업무시설 1,099.435 100 3 1.64915 0.04947 0.74212 0.03958 0.90703 0.00989 

지하1층 기전실 17.429 100 3 0.00871 0.00026 0.00392 0.00021 0.00479 0.00005 

지하8층 기전실 1,891.500 100 3 0.94575 0.02837 0.42559 0.02270 0.52016 0.00567 

합     계 12,260.70 - - 28.2280 0.86122 12.7026 0.68898 15.5254 0.17224

[표 24] 사업시행 후 영업시설 발생부하량 산정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재개발정비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재개발정비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재개발정비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19 -

(다)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후 사업예정지역은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되고 있으며, 합류

식으로 적용함. 

◦ 금회 난지물재생센터의 관거배출부하량과 기초시설방류량 산정인자는 아래표와 같음.

◦ 해당 사업부지의 직접이송비는 난지물재생센터(분뇨)의 부하량을 입력하여 적용함.

구  분 관거 
누수부하비 관거 월류비 미처리 배제비 직접이송비 방류농도

난지
물재생
센터

유량 0.000% 3.334% 1.344% 100.000% -

BOD 0.000% 4.435% 1.886% 65.111% 7.0% 

T-P 0.000% 4.397% 1.836% 57.816% 0.5%

[표 26]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배출농도 및 관거누수(월류)비

자료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환경·공원·상수도 홈페이지-물관리 자료실(2014.7)

∙ 생활계 배출부하량 = 개별배출량 +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농도
∙ 방류유량 = 관거유입유량 - (관거누수량 + 미처리배제량) - 관거월류량 
            = 관거유입유량 × (1 - 관거배출유량비)
∙ 관거배출부하량 (점, 비점으로 구분) = 관거유입량 × 관거배출비 
∙ 관거유입량 = 발생부하량 - 직접이송량 - 개별삭감량

(1) 관거월류량 산정(비점오염원)

◦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시 BOD 월류부하량은 1.21213㎏/일, T-P 월류부하량은 0.03061㎏/

일로 산정됨.

※ 직접이송량 산정

□ 직접이송유량(㎥/일) = 분뇨발생유량(㎥/일) × 직접이송유량비(%)

= 2.08800 (㎥/일) × 100.00000 (%) = 2.08800 (㎥/일)

□ BOD 직접이송부하량(㎏/일)= BOD 분뇨발생부하량(㎏/일) × BOD 직접이송부하비(%)

= 20.78725 (㎏/일) × 65.11100 (%) = 13.53479 (㎏/일)

□ T-P 직접이송부하량(㎏/일) = T-P 분뇨발생부하량(㎏/일) × T-P 직접이송부하비(%)

= 1.03991 (㎏/일) × 57.81600 (%) = 0.60124 (㎏/일)

주) 직접이송비는 난지물재생센터(분뇨)의 부하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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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삭감량 산정

□ 개별삭감유량(㎥/일) = 분뇨발생유량(㎥/일) × 개별삭감유량비(%)

= 2.08800 (㎏/일) × 0.00000 (%) = 0.00000 (㎏/일)

□ BOD 개별삭감부하량(㎏/일) = BOD 분뇨발생부하량(㎏/일) × BOD 개별삭감부하비(%)

= 20.78725 (㎏/일) × 0.25000 (%) = 5.19681 (㎏/일)

□ T-P 개별삭감부하량(㎏/일) = T-P 분뇨발생부하량(㎏/일) × T-P 직접이송부하비(%)

= 1.03991 (㎏/일) × 0.00000 (%) = 0.00000 (㎏/일)

주) 합류식 개별삭감부하비 : 유량 = 0, BOD = 0.25, T-P = 0
 

※ 관거유입량 산정

□ 관거유입유량(㎥/일) = 오수발생량(㎥/일) - 직접이송유량(㎥/일) - 개별삭감유량(㎥/일)

= 317.34750 (㎥/일) – 2.0880 (㎥/일) – 0 (㎥/일) = 315.25950 (㎥/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발생부하량 – BOD 직접이송부하량 – BOD 개별삭감부하량

= 46.19500 (㎏/일) – 13.534 (㎏/일) – 5.19681 (㎏/일) = 27.46340 (㎏/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발생부하량 - T-P 직접이송부하량 - T-P 개별삭감부하량

= 1.29989 (㎏/일) – 0.6012 (㎏/일) – 0 (㎏/일) = 0.69865 (㎏/일)

※ 관거월류량 산정(비점오염원)

□ 관거월류유량(㎥/일) = 관거유입유량(㎥/일) × 관거월류유량비(%)

= 315.25950 (㎥/일) × 3.33400 (%) = 10.51075 (㎥/일)

□ BOD 관거월류부하량(㎏/일)=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관거월류부하비(%)

= 27.46340 (㎏/일) × 4.43500 (%) = 1.21800 (㎏/일)

□ T-P 관거월류부하량(㎏/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관거월류부하비(%)

= 0.69865 (㎏/일) × 4.39700 (%) = 0.0307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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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시설방류량(점오염원)

◦ 난지물재생센터로 처리시 BOD 기초시설방류량은 2.57883㎏/일, T-P 관거배출부하량은 

0.16016㎏/일로 산정됨.

※ 미처리배제량 산정

□ 관거 미처리배제유량(㎥/일) = 관거유입유량(㎥/일) × 미처리유량비(%)

= 315.25950 (㎥/일) × 1.34400 (%) = 4.23709 (㎥/일)

□ BOD 관거 미처리배제부하량(㎏/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미처리배제부하비(%)

= 27.46340 (㎏/일) × 1.88600 (%) = 0.51796 (㎏/일)

□ T-P 관거 미처리배제부하량(㎏/일)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미처리배제부하비(%)

= 0.69865 (㎏/일) × 1.83600 (%) = 0.01283 (㎏/일)

※ 관거배출량 산정

□ 관거배출유량(㎥/일) = 관거월류유량(㎥/일) + 미처리배제유량(㎥/일) + 관거누수유량(㎥/일)

= 10.51075 (㎥/일) + 4.23709 (㎥/일) + 0 (㎥/일) = 14.74784 (㎥/일)

□ BOD 관거배출부하량 (㎏/일) = BOD관거월류부하량 + BOD미처리배제부하량 + BOD관거누수부하량

= 1.21800 (㎏/일) + 0.51796 (㎏/일) + 0 (㎏/일) = 1.73596 (㎏/일)

□ T-P 관거배출부하량 (㎏/일) = T-P관거월류부하량 + T-P미처리배제부하량 + T-P관거누수부하량

= 0.03072 (㎏/일) + 0.01283 (㎏/일) + 0 (㎏/일) = 0.04355 (㎏/일)

 주) 관거누수유량 발생량은 없음

※ 관거이송량 산정

□ 관거이송유량 (㎥/일) = 관거유입유량(㎥/일) - 관거배출유량(㎥/일)

= 315.25950 (㎥/일) - 14.74784 (㎥/일) = 300.51166 (㎥/일)

□ BOD 관거이송부하량 (㎏/일) = BOD 관거유입부하량(㎏/일) - BOD 관거배출부하량(㎏/일)

= 27.46340 (㎏/일) - 1.73596 (㎏/일) = 25.72744 (㎏/일)

□ T-P 관거이송부하량 (㎏/일) = T-P 관거유입부하량(㎏/일) - T-P 관거배출부하량(㎏/일)

= 0.69865 (㎏/일) - 0.04355 (㎏/일) = 0.655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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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시설방류량 산정(점오염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일) = 관거이송유량(㎥/일) + 직접이송유량(㎥/일)

= 300.51166 (㎥/일) + 2.08800 (㎥/일) = 302.59966 (㎥/일)

□ BOD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관거누수부하량 + 미처리배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수질

= ( 0.000 (㎏/일) + 0.51796 (㎏/일) ) + 302.599 (㎥/일) X 7.0 (㎎/L) = 2.63616 (㎏/일)

□ T-P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관거누수부하량 + 미처리배제부하량) + 방류유량 × 방류수질

= ( 0.0000 (㎏/일) + 0.01283 (㎏/일) ) + 302.599 (㎥/일) X 0.500 (㎎/L) = 0.16413 (㎏/일)

 주) 관거누수유량 발생량은 없음

◦ 사업시행 후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은 3.79095㎏/일, T-P 배출부하량은 0.19077㎏/일로 

산정됨.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합  계

사업지구
BOD 2.57883 1.21213 3.79095 

T-P 0.16016 0.03061 0.19077 

[표 27] 사업시행 후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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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계
◦ 비점오염원의 발생부하량 산정은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의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구   분 BOD T-N T-P

전 1.59 9.44 0.24

답 2.30  6.56 0.61

임   야 0.93  2.20 0.14

대   지 85.90 13.69 2.10

기   타 0.96 0.759 0.027

[표 28]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량 원단위                           (단위 : kg/㎢․일)

주) 1. ‘전’은 지목별 면적 중 전과 과수원을 포함, 2. ‘답’은 지목별 면적 중 답,  3. ‘임야’는 지목별면적 중 임야
4.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도로사면 제외), 철도용지(철도선로 제외),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스키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
5. ‘기타’는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묘지, 목장용지, 잡종지, 도로사면 및 철도선로를 
포함
6. 골프장, 스키장, 하천부지 점용용지는 실제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지목에 산입함

(1) 사업시행 전

구  분
면 적(㎡) 필수지

비   고
구성비(%) 구성비(%)

대  지 1,704.94 67.4% 25 92.6%

도  로 825.00 32.6% 2 7.4%

합  계 2,529.94 100.0% 27 100.0% 　

[표 29] 사업 전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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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의 지목현황에 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를 고려하여 토지계 BOD 발생부

하량을 검토결과 0.21732kg/일로 산정, 토지계 T-P 발생부하량을 검토결과 0.00531kg/일로 

산정됨. 

구   분
사업시행 전

면적(㎡) BOD원단위(kg/㎢‧일) BOD발생부하량(kg/일)

대   지 2,529.94 85.9 0.21732 

합   계 2,529.94 - 0.21732 

[표 30]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사업시행 전

면적(㎡) T-P원단위(kg/㎢‧일) T-P발생부하량(kg/일)

대   지 2,529.94 2.1 0.00531 

합   계 2,529.94 - 0.00531 

[표 31] 토지계 T-P 발생부하량 산정

(나) 삭감부하량

◦ 사업지구 내 현황 조사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도의 삭감시

설에 대한 삭감부하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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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 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사업지구 전체면적 2,529.94 100.0%

택 지
합  계 2,529.94 100.0%

택  지 2,529.94 100.0%

[표 32] 사업 후 토지이용현황

(가)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지목현황에 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를 고려하여 토지계 BOD 발생부

하량을 검토결과 0.21732kg/일로 산정, 토지계 T-P 발생부하량을 검토결과 0.00531kg/일로 

산정됨. 

구  분
사업시행 후

면적(㎡) BOD원단위(kg/㎢‧일) BOD발생부하량(kg/일)

대   지 2,529.94 85.9 0.21732 

합   계 2,529.94 - 0.21732 

[표 33]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사업시행 후

면적(㎡) T-P원단위(kg/㎢‧일) T-P발생부하량(kg/일)

대   지 2,529.94 2.1 0.00531

합   계 2,529.94 - 0.00531

[표 34] 토지계 T-P 발생부하량 산정

(나) 삭감부하량

◦ 사업지구 내 현황 조사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도의 삭감시

설에 대한 삭감부하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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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계 발생 및 배출부하량 총괄

구  분 사업시행 전
발생부하량

사업시행 후
발생부하량 삭감부하량 최종

배출부하량

토지계
(비점오염원)

BOD 0.21732 0.21732 0.00000 0.00000 

T-P 0.00531 0.00531 0.00000 0.00000 

[표 35] 사업시행 전․후 발생, 삭감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비교                         (kg/일)

  

주) 토지계 최종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후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전 발생부하량 - 삭감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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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계
◦ 해당사항 없음

라. 축산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양식계
◦ 해당사항 없음

바. 매립계
◦ 해당사항 없음

3. 저감방안

가. 오수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점오염 저감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폐수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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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부하량 총괄
◦ 최종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점오염원 추가 BOD 배출부하량은 1.79kg/일, T-P 배

출부하량은 0.115kg/일, 비점오염원 추가 BOD 배출부하량은 0.63kg/일, T-P 배출부하량은 

0.015kg/일로 산정됨.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삭감부하량 최종 

배출부하량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생활계
점오염원 0.78726 0.04533 2.57883 0.16016 0.00000 0.00000 1.79157 0.11484 

비점오염원 0.57916 0.01601 1.21213 0.03061 0.00000 0.00000 0.63296 0.01460 

토지계 비점오염원 0.21732 0.00531 0.21732 0.0053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합   계 2.42453 0.12944 

[표 36] 배출부하량 세분화 결과                                                     (kg/일)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최종 
배출부하량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부하량

BOD T-P BOD T-P BOD T-P BOD T-P

점오염원 0.78726 0.04533 2.57883 0.16016 0.00000 0.00000 1.79157 0.11484 

비점오염원 0.79649 0.02132 1.42945 0.03592 0.00000 0.00000 0.63296 0.01460 

[표 37] 최종 배출부하량 산정결과                                                   (kg/일)

주) 최종 배출부하량 = 사업시행 후 발생부하량 - 사업시행 전 발생부하량 - 삭감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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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계개요

[그림 4]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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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배치도

[그림 5]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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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위치도 

[그림 6]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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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조감도 

[그림 7]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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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업시행 전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근거자료

[그림 8] 사업시행 전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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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업시행 후 부대시설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근거자료

[그림 9] 사업시행 후 부대시설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근거자료


